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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평택지 해양항만청   지 평택시 포승  신2003. 12. 12. 2009. 10. 1.○ 

리 원 앞 공 수 에 평택 당진항 항  내항 매립지 사업  시행하·

여   매립지가 었다  매립 공 후 청  당진, 902,350.5 . ㎡

시는 신규 매립지 를 신  할 역  지 등 하 다. 

률  개  지 하 개  지 라 2009. 4. 1. 9577 ( ‘ ’○ 

한다 에 는 공 수 매립 에 른 매립지  지    지 공) , 2 1

에 등  누락 어 는 지  할   경우 행 안  허, 

청   지 단체   등  신청에 하여 지 단체 앙 쟁

원  심 결에 라 할 지 단체를 결 하도  하 다  · ( 4

항 항 항 에 평택시  행 안 에게 청3 , 4 , 6 ). 2010. 8. 24. ‘

 당진시가 등 한 평택 당진항 매립지   미등  매립지가 할 지·

단체를 평택시  결 해 달라 는 취지  신청  하 다’ . 

지 단체 앙 쟁 원 는 지리  연 계 주민 편2015. 4. 13. , ○ 

  행    경계  과  등  , , 

합  고 할  평택 당진항 매립지    쪽  당진시· , 

아래쪽  평택시  누어 귀 시키는 것  타당하다 청  당진시가 , 

신  할  등 한  매립지 하  사건 등  매립지 라 한다  미등( ‘ ’ ) 

지  해상경계 에 를 경우 할 지 단체가 청  아산시  

 매립지 하  사건 미등  매립지 라 하고  사건 등  매립지  합하( ‘ ’ , 

여  사건 매립지 라 한다 에 하여 피청  평택시  할 역  결‘ ’ )

하 고 피청  행 안   결과 같  내  매립, 2015. 5. 4. ‘

지 등  할 지 단체 결  경 도지사  청 도지사 당진시 평’ , , 

택시 아산시 평택지 해양수산청 에게 통보하 다, , .

피청  통   결 에 라  사건 매립지에 2015. 5. 8. ○ 

하여 평택시 포승  신 리  지  여하여 지  변경등  하 다‘ ’ .

에 청 들   사건 등  매립지에 한 할 한  청  2015. 6. 30. ○ 

청 도  청  당진시에  사건 미등  매립지에 한 할 한  청, 

 청 도  청  아산시에 다는  하고 피청  행 안, 

  매립지 등  할 지 단체 결  취 피청2015. 5. 4. ‘ ’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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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  지  변경등  취 를 하는  사2015. 5. 8.

건 한쟁 심  청 하 다.

한편 청 들  단체  청 도지사 당진시 아산시   사건 심, , , ○ 

청 는 별개  피청  행 안   결2015. 5. 18. 2015. 5. 4.

 취 를 하는  하여 원 재 계  다( 2015 528), .

심판대상 및 관련 법령

 사건 등  매립지에 한 한  청  청 도  청  당진시에 (1) 

하고  사건 미등  매립지에 한 한  청  청 도  청  , 

아산시에 하는지 여

청  행 안   매립지 등  할 지 단체 결(2) 2015. 5. 4. ‘

하  사건 결 라 한다  청 들  한  해한 것  ( ‘ ’ )’

지 여

피청  평택시가  사건 매립지에  행사할 래처 하  사건 래처(3) ( ‘

라 한다  청 들  한  해하거  해할 험  는지 ’ )

여

피청  통   사건 매립지에 한  지  (4) 2015. 5. 8.

변경등 하  사건 변경등 라 한다  청 들  한  해한 ( ‘ ’ )

것  지 여

관련 법령 별지 첨부[ : ]

결정 주문

 사건 심 청 를  각하한다.○ 

이유의 요 법정의견 ( )

개    지  하에  공 수  매립지  경계   2009. ○ 

경우 래에는 헌 재 가   엇 지 살펴본 후 공 수  해상경‘ ’

계   매립지가 할 지 단체를 결 하여 다 그러  . 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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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지 에 는  항  신 하여 공 수  매립지가 할 4 3

지 단체를 행 안  결 하도  하고 러한 결  한 신청, 

  규 하 개  지  시행 에 미 공검사를  매립지, 

라 하 라도  시행 후에 지 공 에 등 하  그 에 행 안 에  

신청  결  차를 드시 거 도  하 다 그 다  개  지  . 4

 항 매립지  할에 하여는 앞  같   항  처  3 , 1

고 행 안  결 에 하여 비  할 지 단체가 해지, , 

그 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 단체에도 하지 않는다는 미  해

함  타당하다.

한편 공 수  매립  막 한 사업비  간  시간 등   뿐 아니, ○ 

라 해당 해안지역  갯  등 가  는 연 원  상실 내지 경  를 

동 하는 등 가 체  한 향  미 는 사업 고  공, 

수  근 어민  어업 동에 는 매립지는 주체   , 

하게 해  어 매립지   그 체  내 에 어 도 상당  다

르다 또한 공 수  매립  상실 는 어업  등  보상 등  통해 보. 

었 므 공 수  할  가지고  지 단체 든 그  경, 

쟁 지 단체 든 새  생  매립지에 하여는 립 고 동등한 지 에 

다 할 것 다 러한  고 했   공 수  경계를 그  매립지  . 

경계  하 는 어 다‘ ’ .

 같  개  지  취지  공 수 과 매립지  질상 차  등  ○ 

합하여 볼 신생 매립지는 개  지   항에 라 같   , 4 3

항  처  어  할 역과  연  단 고 행 안1 , 

 결   비  할 지 단체가 해지 그 , 

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 단체에도 하지 않는다 할 것 다 그 다  . 

 사건 매립지  매립  공 수 에 한 할  가  뿐  청 들 , 

그 후 새    사건 매립지에 해 지 어 한 한  보 하고 

다고 볼 수 없 므  사건에  청 들  한  해 거  해  , 

한 험  다고 보 는 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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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각하 ( )

심 상 에 한 심 청  여 , , ① ② ③

심 상  청 들  한  해하거  해할 한 험, , ○ ① ② ③

 는지 여

헌 재   항에 라 한쟁 심  청 하 피청   - 61 2 , 

처  또는  해 청  한  해 었거  한 해  험

 재하여야 한다 여  한  해 란 피청  처  또는  . ‘ ’

한 청  한 해가 과거에 생하 거  재 지 지 는 경우를 

미하 한 해  험 란 아직 해라고는 할 수 없  해  개연, ‘ ’

 상당   상  미한다 한쟁 심 청  건 단계에  . 

는 한 해  건 청  한  체  어 에 , 

한 해가능  재할 경우 다 헌재 헌라 라( 2006. 5. 25. 2005 4). 

 공 수  매립지  할과 하여 한쟁 심  청  경우 그 공, 

수  매립지가 어느 편  할 역에 하는지 여 는 본안 단 단계에  

 것 므  건 단계에 는 그 공 수  매립지에 한 한  

어느 에 여  수 는 가능  재하 만 하  한  해 거

 해  한 험  할 수 다 헌재 헌라 등( 2010. 6. 24. 2005 9 ). 

공 수  매립지  할 경계는 공 수  매립 그 사업  과   - , 

달 매립지  근 지 단체  통 계   근  등 지리, 

상  건 행 한  행사 내 사  처리  실상 매립  공 수 에 , , , 

한 행 한  행사 연 주민들  사 경  편  등   합하, ·

여 한다 헌재 헌라 라  매립 에 공 수  ( 2019. 4. 11. 2015 2). 

할하  지 단체 매립공사를 시행한 지 단체 등 매립지에 한 , 

  내  지 단체 는 새 운 할  하여  공, 

수 에 한 한  상실하 도 공 수 에  매립지에 한 

한  얻지 못하게 거  공 수 에 한  갖지 못하 라도 , 

그 매립지에 해 는 한  얻게  가능  다. 

청 들  매립 에 공 수   에 하여 한  가지고  - 

었다는 에  매립 후 할 에 하여  사건 매립지에 한 

한  얻지 못할 경우 매립 과 비 하여 그 한  미 는 공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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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가능  므  청 들  한  해 거  해  

한 험  생하 다고 평가할 수 다 그 다  심 상  . , , ① ② ③

해  사건 매립지에 한 청 들  한  해 었거  해  

한 험  재한다. 

○ 헌 재 가 심 상 에 하여 할  가지는지 여, , ① ② ③

헌   항 에  가  상 간 가 과 지 단체 - 111 1 4 “ , 

간  지 단체 상 간  한쟁 에 한 심  헌 재  사”

항  규 하 도 그 에 한쟁 심 차를 체 하는 어 한 항도 , 

고 지 않다 헌  단지 한쟁  당사 만  규 할 뿐 그 심 상. , 

 개  상태  겨 고 다 처럼 한쟁 심  내  지 . 

않고 개  태  규 어 다는  고 하 헌   항 , 111 1

가 헌 재 에 한쟁 심 사건에 해 타  할  여하4

다고 보 보다는 한쟁 심  원  할  여하 다고 해 하는 , 

것  타당하다 라  한쟁 심  원  헌 재 에 하. , 

는  한쟁 심 도  본질과  등  고 하여 한쟁

심  를 다른  할에 하도  규 할 수 다 다만 한쟁. , 

심 도를 해 시킬 우 가 는 지 다른  하도  한다  

한쟁 심  원  헌 재 에 여한 헌   항 111 1 4

 취지에 하여 헌  한 한쟁 심 도 체를 시킬 수 

므 는 한쟁 심  본질과 는 한 쟁  특  등, , 

 합  고 하여 헌 재 에 원  한쟁 심  여한 헌

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는  내에  한쟁 심  를 원 등 다

른  할  할 수 다.

지   항에 하여 행 안  공 수  매립지가 할  - 4 3

지 단체를 결 하는 지   항  계 지 단체  , 4 8

  같  행 안  결 에 가  그 결과를 통보  

  내에 원에  할 수 도  규 하고 다 지15 . 

 개  취지 원과  할  첩에 라 생할 우 가 는 , 

 등  고 하 지   항  공 수  매립지 경계 에 , 4 8

한 래 헌 재  한쟁 심  할  하고 원에 그 단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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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한 것 라고 해 하는 것  타당하다.

특  공 수  매립지를 어느 지 단체에 하게 할 것 가  는 해 - 

상경계  상경계 지리상  연  건 연  상 쟁  지역  사 처, , , 

리 실상 주민  편  등 다양한 사실에 한 평가  단  주  쟁  므, 

 드시 헌 재 가 여해야 할 한쟁  쟁 라고 보  어 다 공. 

수  매립지 할  결 하는  어 에  언 한 다양한 사실 계 에 

어  한 헌  쟁  개 다고 볼 수 없고 헌 상 지 도  보, 

 특  지 단체를 보 하도  보 하는 것  아니라 행  

 보 한다는 것 므 헌재 헌마  어( 2006. 4. 27. 2005 1190) 

느 지 단체가 특  공 수  매립지  할  가 야 하는지  한 

헌  당  도 다고 보 도 어 다 라  러한 쟁  특  고. 

하여 가 원에 공 수  매립지 경계 에 한 할  여하

다 하 라도  헌   항 에 하여 헌 재  , 111 1 4

한쟁 심 에 한 원  할  해하는 것 라고 볼 수는 없다 결  지. 

  항  헌 에 지 않는다4 8 .

지   항   공 수  매립지 경계 에 한 헌 재 - 4 8

 한쟁 심  할  하는 것 는 헌 재  한쟁 심, 

에 한 원  할  하는 것  아니어  헌 에 지 않는다. 

라  심 상 에 한 심 청 는 헌 재 가 하는 한쟁, , ① ② ③

심 에 하지 않는 심 청  하다.

심 상 에 한 심 청  여④

가사 는 지 단체  한에 하지 아니하므  가사  집행  ○ 

하여 지 단체  한  해 거  해  한 험  다고 볼 수 

없다 지  등 지 공 에  등  통  해야 하는 가사. 

므 공간 보    리 등에 한 률  항  사건 변경( 64 1 ) 

등  하여 지 단체  청 들  한  해 거  해  

한 험  다고 보  어 다 라    심 청  또한 하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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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 의 반대의견 본안판단 , ( )

한쟁 심 청  건  한 해  가능   여 극 ( )

헌 재 는 공 수 에 하여도 지 단체  한  재한다고 보○ 

고 헌재 헌라 헌재 헌라 등 참 공( 2015. 7. 30. 2010 2; 2019. 4. 11. 2016 8 ), 

수 에  매립지 역시 지   항에 규  지 단체4 1

 역  지 단체  한  미 는 할 역 라는  하

고 다 헌재 헌라 헌재 헌라 참( 2004. 9. 23. 2000 2; 2019. 4. 11. 2015 2 ). 

주민 역과   하는 지 단체  본질에 비 어 지, 

단체  할 역에 경계가 없는  다는 것  상 할 수 없 므 헌(

재 헌라 헌재 헌라 참 공 수2015. 7. 30. 2010 2; 2019. 4. 11. 2015 2 ), 

 공 수  매립지에는 지 단체  할 역 경계가 재하 그 경계, 

가 하여 쟁  생한 에는 지   항  실체  4 1

에 한  청 다. 

지   항  공 수  매립  한 지 단체  경계변경4 3○ 

시 통  아니라 행 안  결  하도  하는 식상  

를 한 것 그 취지  상  합하여 보 라도 지  , 

 항  규 하는 에 른 경계가 재하는 공 수 과  그 4 1 ‘ ’

매립지를  단 시켜 할  진공상태에  행 안  할  창

하도  한 것 라고 볼 수 없다 지   항  행 안. 4 3

 결  공 수  할 경계상 매립지에 하여 할 역 경계  재 

 그 체  태에 한  통해 매립지   또는 가 연 하여 

한 지 단체들  어느 지 단체에는 하고 어느 지 단체, 

에는 하지 않는지를 하는 처 에 과하다 공 수  매립지  경계. 

원리에 한   견해를 변경한 헌 재  헌라 결 공2015 2 , 

수  경계 원리  지   항  해 에 한 견해를 변경4 1

한 헌라 결  취지에 른 것  뿐 공 수  매립   공 수2010 2 , 

에 재한 할  한다거  공 수 과 매립지  연  지 않

는다고 단한 것  아니 여  지   항  원천  , 4 1

 하 다 만약 공 수  매립지가 할  진공상태에  할  창  . 

하는 신생 지라  계 지 단체는 공 수  매립지 귀 결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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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가 달라지지 않는 에 과하게 는 그 다  지   3 , 4

항 항 항과 같  계 지 단체  견진술  복에 하여 4 , 7 , 8

규 할 가 없다. 

피청  행 안  결  한 것 라 는 한 없  청 들, ○ 

  해하는 결과가 므 행 안  결 에 한 다  , 

결  지 단체  한   또는 에 한 다 에 해당하게 다 만. 

피청  행 안  결  취 다  사건 매립지는 할, , 

역 경계  재  그 체  태에 한  통해 공 수  매립지 

 또는 가 어느 지 단체에는 하고 어느 지 단체에는 하지 , 

않는지를 아야 하는 상태에 르게 다  사건 매립지   또는 . 

가 청 들 또는 피청  평택시  어느 편  할 역에 하는지는 

본안 단 단계에  어야 할 것 고  사건 심 청  건  , 

여 를 단하는 단계에 는  사건 매립지에 한 한  어느 에 

여  수 는 가능  재하  하다 청 들   공 수 에 연. 

한 지 단체들  매립  공 수 에 하여 한  가지고 었

므  사건 매립지   또는 에 하여  보 한 지, 

단체  를 하는 한 해를 가진 당사   사건에  청

들   사건 매립지에 한 헌 상  률상 한  가질 수 는 가

능   다 견  본안 단  취한 것 계쟁지역  . , ‘

청  또는 피청   어느 편  할 역에 하는지 여 는 본안 단 단

계에   것 므  건 단계에 는  사건 계쟁지역에 한 

한  어느 에 여  수 는 가능  재하 만 하  하다 고 본 ’

헌 재   상 다.

그 에 피청  평택시  래처 에 한 청 는 래처  실하게 ○ 

 경우  하고 피청  통 에 한 청 는 등 한  , 

가  한  것에 하여 다 는 것  아니라  사건 매립지에 한 등, 

한 행사  결  청 들에게 한   주 하  지  

변경등  한  해한다고 주 하는 것 어  하다.

공 수  매립지 경계  하는 한쟁 심  할  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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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( )

헌 재  한쟁 심  할  타  할  아니  한쟁○ ․

심 차를 할  한과 책  여 에는 헌 재  , 

원  할  하여야 하는 한계가 다.

공 수  매립지가 할 지 단체를 한 행 안  결 에 가 ○ 

는 계 지 단체   지   항에 라 원에 4 8

를 할 수 다 는 행 안  우월  지 를  행 상 . 

상태를 거하여 지 단체  한  보 하  한 특수한  항고

한   를 단하는 한쟁 심 과는  다르, 

고 원 결과 헌 재  결  에 어 도 차 가 다 라, . 

 지   항  헌 재  한쟁 심  할  한다4 8

고 볼 수 없 므  헌 재 는 본안 단  아가  사건 매립지에 한 

청 들  한    에 하여 단하여야 한다.

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, 

개  지   항  공 수  매립지가 할 지2009. 4. 1. 4 3〇

단체를  항에도 하고 행 안  결 하도  하고 는‘ 1 ’ 

규  합하여 보  항  항 를 하고 향후 공, , 4 3 1

수  매립지가 할 지 단체는 행 안  결 에 해 만 비

 해진다는 미  해 다 라  행 안  결   . 

지 공 수  신생 매립지는 어느 지 단체에도 하지 않게 다.

한편 견  시한  같  공 수 과 공 수  매립지 사  질, 〇

상 차  등  하여 매립  공 수  해상경계  그  신생 매립지

 할경계  삼아 그 매립지가 할 지 단체를 결 하 는 어 다. 

헌 재 가 헌라 결 에   지   항2019. 4. 11. 2015 2 4 1

에 라 공 수  할경계  매립지  할경계  하  리를 

변경한 것도 양  사  질상 차  등  고 한 것 다. 

헌 재 는 래 공 수  매립지를 러싼 한쟁 사건에  지 단체‘〇

 할 역에 경계가 없는  다는 것  상 할 수 없다 헌재 ’( 201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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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라 등 참 매립지에 한 한  어느 에 여  4. 11. 2015. 2 ), ‘

수 는 가능  재하 만 하  건  다 헌재 ’( 2010. 6. 24. 

헌라 등 참 고 하 다 그러  는 공 수  매립지에 해 는 행2005 9 ) . 

안   결   에는 어느 지 단체도 한  가질 

수 없도  한 개  지 하  공 수  매립지에는 그 가 상실 어 

 상  수 없게 었다.

결  개  지   항  는  사건 매립지  경우 매립 4 3 , 〇

 공 수 에 한 할  가  뿐  청 들 새    사건 , 

매립지에 해 지 어 한 한  보 하고 다고 볼 수 없 므  사건, 

에  청 들  한  해 거  해  한 험  다고 보 는 

어 다.

결정의 의의

 결  행 안  매립지가 할 지 단체를 결 하도  한 ○ 

률  개  지    결 다2009. 4. 1. 9577 . 

신생 매립지  경우 매립  공 수 에 한 할  가진 지 단체는 , 

그 후 새   매립지에 해 지 어 한 한  보 하고 다고 볼 

수 없 므 그 지 단체  한  해 거  해  한 험  , 

다고 보  어 워   한쟁 심  하다는  하, 

다.  

개  지   항  계 지 단체   행 안  4 8○ 

한 매립지가 할 지 단체  결 에 가  원에  

할 수 도  하고 므 매립  공 수 에 한 할  가진 지, 

단체   행 안  결 에 해  원에 하여 다  수 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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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관련 법령[ : ]

지 률  개  것(2009. 4. 1. 9577 )

지 단체  과 역 지 단체  과 역  과 4 ( ) ① 

같  하고 과 역  꾸거  지 단체를 폐지하거  하거  , 

누거  합  에는 률  한다 다만 지 단체  할 역 경계변경. , 

과 한   변경  통  한다.

 지 률  개 고 률 (2009. 4. 1. 9577 , 2010. 4. 15. 

 개   것10272 )

지 단체  과 역 항에도 하고 다  각  지역4 ( ) 1③ 

 할 지 단체는 항  항 지  규 에 라 행 안4 7

 결 한다. 

공 수 매립 에 른 매립지1. 「 」

항  경우에는 공 수 매립 에 른 허 청 또는 3 1 9④ 「 」 

 지 단체   같   에 른 공검사 에 항 25 , 3 2

 경우에는 지  에 른 청 하 지 청 라 2 2 ( “ ”「 」 

한다  지 공 에 등 하  에 각각 행 안 에게 해당 지역  할 )

지 단체  결  신청하여야 한다  경우 항 에 른 매립지. 3 1

 매립 허를  는 허 청에 해당 매립지가 할 지 단체  결  

신청  할 수 다. 

 지 률  개 고 률 (2009. 4. 1. 9577 , 2013. 3. 23. 

 개   것11690 )

지 단체  과 역 행 안  항에 른 간  4 ( ) 5⑥ 

 후 에 른 지 단체 앙 쟁 원 하  에  149 ( “

원 라 한다  심 결에 라 항 각  지역  할 지 단체를 ” ) · 3

결 하고 그 결과를 허 청  지 청 계 지 단체   등에, , 

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 

계 지 단체   항  항 지  규 에 른 행 안3 7⑧ 

 결 에 가  그 결과를 통보    내에 원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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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할 수 다. 

행 안  항에 라 원  결   그 취지에 8⑨ 

라 다시 결 하여야 한다.

지 률  개  것(2017. 7. 26. 14839 ) 

지 단체  과 역 항에도 하고 다  각  지역4 ( ) 1③ 

 할 지 단체는 항  항 지  규 에 라 행 안4 7

 결 한다. 

공 수  리  매립에 한 률 에 른 매립지1. 「 」

항  경우에는 공 수  리  매립에 한 률 3 1 28④ 「 」 

에 른 허 청 또는  지 단체   같   에 른 45

공검사 에 항  경우에는 공간 보    리 등에 한 , 3 2 「

률  에 른 청 하 지 청 라 한다  지 공2 18 ( “ ” )」 

에 등 하  에 각각 행 안 에게 해당 지역  할 지 단체  

결  신청하여야 한다  경우 항 에 른 매립지  매립 허를 . 3 1

 는 허 청에 해당 매립지가 할 지 단체  결  신청  할 

수 다.  

행 안  항에 른 간   후 에 른 지5 149⑥ 

단체 앙 쟁 원 하  에  원 라 한다  심 결에 라 ( “ ” ) ·

항 각  지역  할 지 단체를 결 하고 그 결과를 허 청  3 , 

지 청 계 지 단체  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, .

계 지 단체   항  항 지  규 에 른 행 안3 7⑧ 

 결 에 가  그 결과를 통보    내에 원15

에  할 수 다. 

행 안  항에 라 원  결   그 취지에 8⑨ 

라 다시 결 하여야 한다. 


